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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-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(국비)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아동복지법, 아동학대특례법

원안가결
운영비보조 아동복지법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상춘
2133-5165

이현숙
2133-5179

안호준
2133-5180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

총사업비 총
292,270천원

[국비]
105,772천원

[시비]
186,498천원

(보조율)
36.2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학대아동 보호조치시 아동학대 쉼터(전용시설)에서 보호추진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☑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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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 (x151,764)
379,410

(x105,772)
292,270

(x△45,992)
△87,140

(x△30)
△22

민간위탁금 (x-) (x151,764)
379,410

(x105,772)
292,270

(x△45,992)
△87,140

(x△30)
△22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학대아동 보호조치시 아동학대 쉼터(전용시설)에서 보호추진

□ 사업근거
○ 아동복지법제53조의2
○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○ 위 치 :
○ 규 모 :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(2개소)
○ 사업기간 : 2017.1.1~2017.12.31
○ 사업내용 :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
○ 총사업비 : 292,270천원

□ 추진경위
○학대아동 보호조치시 아동학대 쉼터(전용시설)에서 보호추진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지속적 학대 피해로 인해 문제행동(거짓말, 도벽, 분노) 및

우울증？자해？자살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 아동과 함께

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따라 통합보호지양하고 전용시설 보호

추진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민간위탁금

○피해아동쉼터 운영(인건비, 운영비)
264,430천원*1식

= 264,430천원

○종사자처우수당
27,840천원*1식

= 27,84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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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292,270

사업계획 수립 2017.01~2017.12 사업계획 수립

보조금 집행 2017.01~2017.12 292,270 보조금 집행

보조금 집행 정산 2017.12~2017.12 보조금 집행 정산

□ 사업추진절차
○기본계획 수립 → 보조금신청 → 보조금 교부 → 사업수행 →

사업정산보고

○조기발견, 신속 대응, 사후관리 철저 등 아동학대 선제적 개입으로

아동학대 보호의 실효성 강화

2014년도 ○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등 대시민 홍보 강화

2015년도 ○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？신속대응 강화

2016년도 ○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신속한 보호체계 확립


